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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관련』

 직 권 감 사  결 과 보 고 

Ⅰ 감사 배경  

 감사실시 배경

m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을 요구하는 고충민원 조사

과정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관련 법령에 규정된 기준

보다 적게 부과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25개 자치구의

과태료 부과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 질서 확

립과 어린이 보행안전 및 적정한 과태료 부과를 도모하고자 직권감사를

실시하였음

 감사실시 경위

m 2019. 3. 10.: 고충민원 접수(국민 신문고)

m 2019. 4. 16.: 직권감사 전환

m 2019. 5. 14.: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직권감사실시 심의·의결

 직권감사 목적

m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적정한 과태료부과를 통한

자치구의 주정차 질서 확립에 대한 문제의식 제고

m 자치구의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차량 감시 인프라 개선 및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금지 홍보강화를 통한 어린이 보행안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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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사실시 개요  

 대상 기관: 25개 자치구

  m 불법주정차 단속부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부서(협조)

 감사기간

m 2019. 5. 17.(금) ~ 2019. 7. 18.(목)

- 실지감사: 2019. 7. 5. ~ 2019. 7. 11.(5일간)

 감사범위

m 2017년 ~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관련

 중점 감사사항

m 어린이보호구역내 과태료 부과 적정 여부

- 관련 규정에 맞게 과태료를 제대로 부과하고 있는지 여부

※ 도로교통법 제1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감사반 편성: 총 4명

  m 감사반장: 조웅길 시민감사옴부즈만

m 감사반원: 시민감사팀 박은경 팀장, 박정곤 조사관, 남문봉 조사관

Ⅲ 감사대상 관련 현황  

 어린이보호구역 개념 및 지정 절차

m 어린이보호구역 개념

-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정한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



- 3 -

m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사업 절차

   
 

 각 자치구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2018년 기준)

구분
지정 개소

계 초등
학교

유치원 특수
학교

어린이
집 학원 외국인

학교일반 병설

서울

계 1,730 605 484 140 26 465 3 7

강남구 104 33 20 4 2 44 - 1
강동구 89 27 24 6 2 29 1 -
강북구 43 14 9 2 3 15 - -
강서구 83 36 24 6 1 16 - -
관악구 66 22 20 9 2 13 - -
광진구 80 22 30 5 - 22 - 1
구로구 65 25 16 6 3 15 - -
금천구 49 18 10 - - 21 - -
노원구 115 42 47 10 2 14 - -
도봉구 74 23 22 3 1 25 - -

동대문구 70 21 11 8 - 30 - -
동작구 61 21 19 2 1 18 - -
마포구 55 22 16 6 1 10 - -

서대문구 40 19 12 4 - 4 - 1
서초구 60 24 13 4 1 17 - 1
성동구 52 21 12 9 - 10 - -
성북구 105 29 33 12 1 30 - -
송파구 92 39 23 6 1 23 - -
양천구 104 30 32 7 - 33 2 -

영등포구 72 23 27 7 - 15 - -
용산구 39 15 11 4 - 7 - 2
은평구 78 31 24 7 1 15 - -
종로구 49 13 9 7 4 16 - -
중구 41 12 8 3 - 17 - 1

중랑구 44 23 12 3 - 6 - -

보호구역 지정신청
(시설장→서울특별시장)

지방경찰청 협의
(도로교통공단)

보호구역 지정
(서울특별시장)

개선사업 설계 및 공사
(구청장)

개선사업비 배정
(서울특별시장→구청장)

보호구역 지정 통보
(서울특별시장→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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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감사결과  

감사중점: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적정한지 여부

 관련법령
m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34조에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주차금지의 장소’,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160조 제3항에 “차 등이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등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이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 제1항1)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제56조 제1항2)에 따른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m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4항에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6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규정에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과태

료의 부과기준은 별표7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정차 위반 차의 고용주등에 대한 별표6 및 별표7의 과태료 부과금액]

구 분 어린이보호구역외(별표6) 어린이보호구역내(별표7)

승합자동차등 5만원 9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 8만원

1) 제143조(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ㆍ군공무원의 단속) ① 시ㆍ군공무원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
정 등에 따른 정차 및 주차 금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가 있으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
장에서 위반행위의 요지와 경찰서장에게 출석할 기일 및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고지서를 발급하고,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다. 

2)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① 차 등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 또는 노면전차를 관리하
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 등의 사용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는 운전자에
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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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사실

m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법률 제4872호, 1995. 1. 5. 일부개

정]이 개정되면서 1995. 7. 1. 처음 시행되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구역 외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사유는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의식 제고를 위해 어린이보호구

역내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해 부과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2010. 12. 7. 개정한데 기인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위반행위 및 행위자
차량 종류별 과태료 금액

2010. 12. 31.이전 2011. 1. 1.이후

3. 법 제32조부터 제
34조까지의 규정을 위
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
를 한 차의 고용주등

1) 승합자동차등: 5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1) 승합자동차등: 9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

m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경찰청 통계)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매년 77건 내지 96건씩 총 440건 발생하였다.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

지정개소 - 1,683 1,704 1,730 1,733 1,730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 440 96 90 96 81 77

사망(명) 6 1 1 2 1 1

부상(명) 452 100 90 101 85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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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각 자치구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은 현장단속, 고정식 CCTV, 차량탑재

이동식 CCTV 등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속유형별로 통상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다.

<단속 유형별 처리 절차>

○ 현장단속(PDA) 

계도조치 현장적발
단속표지
(스티커)

부착

사진촬영

견인지시

차적조회
단속결과
통 보

○ 주행형(차량탑재형) CCTV 
계도조치

(차량단속)
현장적발

촬영 (1회)

5분경과
증거사진
촬영(2회)

자료저장
차적조회
단속결과
통 보

○ 고정형(무인단속) CCTV 
전광판안내
(무인단속)

현장적발
촬영 (1회)

5분경과
증거사진
촬영(2회)

CCTV실
서버

자료저장

차적조회
단속결과
통 보

m 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 절차는 아래와 같다.

- 현장단속, PDA, CCTV 등을 통하여 주정차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위반사실 통보서를 발송한 다음 의견진술 기한까지 의견진술 제출기회

부여

- 의견진술 수용시 과태료 미부과하고 미제출 및 불수용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제기

-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금액 확정 및

최종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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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 절차>

주정차 위반 단속 · 현장단속, PDA, CCTV 등

· 견인 조치도 가능   
        

위반사실 통보서 발송
· 주정차 위반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사유가

있을 경우 사실통보서의 의견진술 기한까지 의견

진술 제출   

        

의견 진술∙심의
· 10일 이상의 의견진술기간 내 의견 제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의견진술 심의 수용 시 과태료 미부과   

        

과태료 부과 · 의견진술 미제출 및 불수용시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제기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비송사건 처리 · 주소지 관할법원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

료 재판, 과태료 금액 확정 및 최종 통지   

m 서울시 관내 25개 자치구는 2017.1.1.부터 2019.3.31.까지 사이에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행위 400,694건을 단속해서 과태료

24,690,725천원을 부과하였다.

- 위 과태료 부과 건중 69.8%에 달하는 279,958건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과태료 19,937,732천원을 부과하였고, 30.2%에 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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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36건에 대하여는 어린이보호구역내 과태료 부과기준인 승합

자동차등 9만원, 승용자동차등 8만원을 부과하지 않고, 어린이보호

구역외 부과기준인 승합자동차등 5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을 부과

하여 과태료 총 4,694,947천원을 부족부과 하였다.

[25개 자치구 어린이보호구역내 과태료 부과 현황]

자치구별
어린이보호

구역내 
단속(건)

과태료부과(건) 총 부과금액

(천원)

부족
부과금액
(천원)부족부과 적정부과

합계 400,694 120,736 279,958 24,690,725 4,694,947

강남구 13,938 5,403 8,535 685,650 216,120

강동구 10,696 4,712 5,984 449,045 188,735

강북구 11,428 0 11,428 917,150 0

강서구 13,899 8,260 5,639 786,160 332,300

관악구 22,424 13,706 8,718 1,015,426 472,390

광진구 3,860 92 3,768 300,455 3,680

구로구 11,112 9,644 1,468 480,180 385,320

금천구 8,284 1,174 7,110 513,636 46,840

노원구 12,991 12,887 104 531,230 510,560

도봉구 21,039 0 21,039 1,649,815 0

동대문구 12,651 701 11,950 978,435 28,020

동작구 12,483 846 11,637 831,540 33,700

마포구 7,589 999 6,590 457,482 35,072

서대문구 21,484 9,273 12,211 1,147,700 370,760

서초구 17,980 1,552 16,428 1,375,722 54,382

성동구 25,047 17,109 7,938 1,018,860 684,100

성북구 19,524 209 19,315 1,508,390 8,320

송파구 10,630 959 9,671 675,290 33,400

양천구 24,933 8,065 16,868 1,610,455 320,131

영등포구 25,582 15,240 10,342 1,337,760 609,600

용산구 15,456 746 14,710 1,083,930 29,865

은평구 28,523 0 28,523 2,000,635 0

종로구 18,127 1 18,126 1,458,485 40

중구 18,993 9,007 9,986 976,914 325,572

중랑구 12,021 151 11,870 900,380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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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족부과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 50,262건

1,962,684천원, 2018년에 55,426건 2,152,238천원, 2019년

3월말까지 15,048건 580,025천원 부족 부과되었다.

[연도별 어린이보호구역내 과태료 부족부과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1-3월)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합계 50,262 1,962,684 55,426 2,152,238 15,048 580,025

강남구 3,237 129,480 1,822 72,880 344 13,760
강동구 1,815 72,610 2,575 103,200 322 12,925
강북구 - - - - - -
강서구 3,053 123,185 3,838 154,185 1,369 54,930
관악구 5,568 198,052 5,793 197,330 2,345 77,008
광진구 12 480 56 2,240 24 960
구로구 4,560 182,220 4,624 184,720 460 18,380
금천구 632 25,190 440 17,590 102 4,060
노원구 2,683 107,320 7,926 312,170 2,278 91,070
도봉구 - - - - - -

동대문구 321 12,830 339 13,550 41 1,640

동작구 209 8,340 474 18,920 163 6,440

마포구 667 23,312 219 7,760 113 4,000
서대문구 3,147 125,880 4,533 181,160 1,593 63,720
서초구 110 3,976 930 32,662 512 17,744
성동구 9,315 372,370 6,125 244,970 1,669 66,760
성북구 77 3,080 96 3,820 36 1,420
송파구 217 7,632 521 18,240 221 7,528
양천구 3,897 155,975 3,362 132,476 806 31,680

영등포구 6,130 245,200 7,363 294,520 1,747 69,880
용산구 340 13,600 302 12,105 104 4,160
은평구 - - - - - -
종로구 - - 1 40 - -
중구 4,261 151,512 4,068 146,940 678 27,120

중랑구 11 440 19 760 121 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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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25개 자치구 중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등 3개 자치구는 어린이보

호구역내 주정차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고, 광진구, 성북구, 종로구, 중랑구 등 4개 자치구는 대체

적으로 부과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었다.

m 00구 등 18개 자치구가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규정대로 부과하지 않고 일반지역 주정차 위반 행위와 동일

하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유를 살펴보면

- 과태료 과다 부과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로 소극적 대응

- CCTV의 단속프로그램에 어린이보호구역 자동인식 기능이 없어 어린이

보호구역 판별을 위한 노력 미흡

-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불명확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단속시 미인식

- 인력부족 및 업무과중으로 어린이보호구역과 일반지역 구분 미실시

-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부서와 주차단속 부서간의 업무협조 미흡 등에

기인한다.

 검토결과

m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의식 제고를 위해 주정차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어린이보호구역외보다 2배정도 상향하여

부과하도록 도로교통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고, 매년 어린이보호구역내

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25개 자치구는 위 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내의 주정차 위반 행위에 대해

- 승합자동차등은 9만원, 승용자동차등은 8만원을 규정대로 부과해서 어린

이보호구역내에서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제고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보

행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m 그런데도 서울시 관내 25개 자치구에서는 다음 표와 같이 2017. 1

월부터 2019. 3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건수 400,694건

중 120,736건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외 일반지역 과태료 부과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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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해 부과함으로써

- 과태료 4,694,947천원이 부족 부과되었으며,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의식 제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고,

어린이보행안전 또한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5개 자치구 어린이보호구역내 과태료 부족 부과 현황>

m 서울시 관내 18개 자치구가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규정대로 부과하지 않고 어린이보호구역외 일반지역 주정차

위반 행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유가

- 과태료 과다 부과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로 소극적 대응, CCTV의 단

속프로그램에 어린이보호구역 자동인식 기능이 없어 어린이보호구역 판

별을 위한 노력 미흡, 인력부족 및 업무과중으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일반지역 구분 미실시 등에 기인하므로

m 서울시 관내 18개 자치구는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위반행위에 대해

향후 일정기간 과태료를 규정대로 부과한다는 사실을 홍보하는 등

과태료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 CCTV 성능개선, 인력보강 등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m 서울시 담당부서도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과 자치구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연도별
어린이보호

구역내 
단속

과태료부과
총 부과금액

부족
부과금액부적정

부과
비율

적정
부과

비율

합계 400,694건 120,736건 30% 279,958건 70% 24,690,725천원 4,694,947천원

2017 172,617건 50,262건 29% 122,355건 71% 10,625,463천원 1,962,684천원

2018 181,638건 55,426건 31% 126,212건 69% 11,251,795천원 2,152,238천원

2019
(1-3월)

46,439건 15,048건 32% 31,391건 68% 2,813,467천원 580,02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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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조치할 사항  

1. 행정상 조치

가. 권고 (18개 자치구)

 00구 등 18개 자치구3)에 대해

m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철저, 어린

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강화 홍보,

CCTV 성능개선 및 인력보강 등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행위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대책을 강구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질서 확립을 도모하여 동 구역내에서의 어린이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권고

나. 통보(서울시)

 서울시 도시교통실(교통지도과, 보행정책과)에게

m 서울시 관내 25개 자치구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철저,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강화 홍보, CCTV

성능 개선, 명확한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부서간 업무협조 철저 및 인력

보강 등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행위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종

합적 대책을 강구토록해서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질서 확립을 도모하여 동 구역내에서의 어린이

보호에 철저를 기할수 있게 지도·감독하도록 통보

3)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
동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구(대체적으로 부과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7개 구는 제외)


